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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방안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통상임금 판결의 쟁점

지난 연말에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사건을 대표 삼아 통상임금의 법리를 정리하는 전원합의

체 판결(이하 ‘전합 판결’이라 약칭함)을 내렸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

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전합 판결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지만 각각의 사건마다 나름대로

의 차이점이 있어 어떤 결말이 될지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전합 판결에서 명백히 판

단하여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 쟁점들이 이미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다. 해석상 쟁점이 되

는 내용은 결국 전합 판결 이후의 후속 판결들이 내려져야 그 답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노

사간에 혼란이 계속될가 우려된다.

고용노동부는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노사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

침’(이하 ‘지침’이라 약칭함)을 발표했다(1.23.). 지침은 전합 판결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유용한 자료이다. 다만 해석상의 쟁점들에 대해 지침에서 답을 주고 

있어도 그 내용대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지침은 법규범성이 없어 재판에서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침 내용 때문에 노사간의 해석상 이견이 커져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1. 신의칙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

전합 판결은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추가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으

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신의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눠지는

데, 전합 판결의 대상인 갑을오토텍 사건은 신의칙이 적용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실제 사안에서 신의칙이 적용되어 청구가 부인되는지 여부를 노사가 스스로 판단하

기가 어렵다. 신의칙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한다.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회사의 재

정 및 경영상태를 보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평가하는 것은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

여 법원의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다. 

대법원 보도자료나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신의칙은 정기상여금의 경우만 적용된다고 본다. 

각종 수당의 경우도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반대 견해도 있지만, 사견도 정기상여

금 이외에 다른 임금에 관해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2012년 금아리무진 

판결 이전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없었지만 각종 수당은 이미 1995년 전합 판결 이후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

해왔기에 그 처지가 다르다. 

신의칙은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 인정되는데, 지침은 단체협약 등 명시적 합의 이외에도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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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합의나 근로관행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취업규칙의 적용에 대한 묵시적 동의나 관행

이 인정된다는 견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측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의칙이 적용

된다는 견해, 과반수 노동조합이 사용자 쪽과 협상을 거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

하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의 존재를 노사합의와 같은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견해 등 다양한 주장도 제기된다. 사견은 전합 판결에서 노사합의란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합의된 임금총액의 범위 내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전제 아래 법정수당의 규모 등을 정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노사간에 임금협상 과정이 전

혀 전제되지 않은 경우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전합 판결일 이후 새로운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정

하였다 하더라도 전합 판결을 무시한 위법한 합의이므로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에 

신의칙이 적용되던 합의대로 그대이더라도 이제는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지침은 

새로운 노사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신의칙이 계속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당초 합의 기

간 만료 전에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여 가급적 상반기 중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를 위해 일단은 노사가 신의칙이 계속되는지를 다투지 않게 하려는 취지

로 이해된다. 그러나 전합 판결 이전의 과거에 대해 신의칙이 적용되는지도 노사가 함께 확

신하기 어려운데, 오히려 신의칙 적용이 계속된다고 지침이 말하니 노측은 반발하고 소송제

기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나설까봐 우려된다. 해석론으로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새로운 

합의를 위해 교섭을 요구하거나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신의 제공을 철회하는 중대

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자는 교섭요구를 사용

자가 거부하는 경우나 (취업규칙을 통한 노사합의를 인정한다면) 취업규칙을 그대로 방치하

는 경우 사용자를 신의성실하다고 법원이 평가할지도 의문이다. 

2. 정기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의 적용 여부 논란

전합 판결은 ① 설․추석상여금, ② 하기휴가비,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③ 개인연금지원금, 단

체보험료 등에 대해 재직자 기준을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

한다. 그 외의 임금, 특히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도 재직자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성이 부인

되는지 논란이 제기된다.

전합 판결이 재직자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였기에 정기상여금의 경

우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는 주장이 있다. 지침도 그러한 입장이다. 

다만 기업이 그러한 추가 조건을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에 무한정 확대 적용하여 그 결과 

기본급이 아닌 모든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 이는 전합 판결이 의도하지 않

은 불합리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법원은 재직자 조건 자체가 합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지

에 대한 후속 판단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견은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재직자 기준인 추가 조건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유효하다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합 판결이 판단한 수당들은 ① 특별한 목적의 필요에 대응

하는 복리후생 성격이 높은 수당이며, ② 사용 내지 지급이 필요한 특정한 시점이 노동의 

제공과는 다른 사정에서 이미 존재하는 수당이다. 설, 추석, 하계휴가, 근로자의 날, 창립기

념일, 생일, 보험료 납부일 등 그러한 수당이 필요한 특정한 시점이 원래 있어 그 시점의 

재직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직무수당, 근무수당, 장려수당, 

조정수당 등을 재직자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달리 하는 것, 즉 단지 퇴직하였다고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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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재직하였다고 임금을 주는 것은 유(有)노동 유(有)임금, 무(無)노동 무(無)임금의 원

칙상 임금의 본질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통상임금성을 부인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재

직자 기준을 추가하였다면 명목상의 조건이어서 탈법행위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기상여금에 대해 재직자 기준을 추가 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고 판단된다. 정기상여금은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인데, 단지 퇴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대상기간분의 전체

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유노동 유임금,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고정급화된 정기상여금은 기본급에 비교하여 그 액수가 다액이라는 점에서(4개월마다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 경우 1개월 대비 기본급의 25%에 해당함) 재직자 기준은 합리

적 내지 정당한 이유가 없어 적합하지 않다. 

3. 분쟁해결의 방법

실제의 사건에서 신의칙에 해당하는지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소송의 성패

를 예측하기 어렵다면 노사는 소송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통상임금의 혼란이 있다하여 소송 제기가 능사가 될 수 없다. 특히 재직자들이 통상임금 계

산을 다시 하여 추가임금을 달라는 소송은 기업 수입의 한계를 고려하면 앞으로 받을 임금

을 줄여서라도 과거의 임금을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소송 동안 노사관계는 불안해지며 

기업발전을 위한 노사협력은 어려워진다. 

소급임금분의 자주적인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 첫째, 일정금액을 일

괄 지급하되 임금협상 시 임금인상분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소급임금분 금액을 결정하는 방

안이다. 물론 이에 대해 근로자의 사전 동의나 사후 승인이 필요하다(대법원 2000. 9. 29 선

고 99다67536 판결 참조). 둘째, 소급임금분 지급을 단협으로 유예하는 방안이다. 근로자의 

사전 동의나 사후 승인이 없더라도 임금채권은 3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다. 고용안정

을 동시에 약속할 수 있어야 효과적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인위적인 고용조정은 

퇴직자가 단협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법정수당 지급소송을 제기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

과거의 소급임금분은 임금구성 체계의 개선, 근로시간 체계의 개선이 진행되어야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 또한 임금구성 체계, 근로시간 체계의 개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소급임

금분에 대한 자주적인 해결도 아울러 노사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노사간에 근로시간 체

계 개선의 합의가 당장 어렵다면 임금구성 체계의 개선이라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할 필요

가 있다.

정기상여금에 재직자 기준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결국 정기상여금을 현재 모습 그대로 두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한 비중의 정기상여금은 해체하는 것이 임금구성 체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재직자 기준이 유효한지를 소송으로 다투기보다 노사가 당해 기업에 맞

는 임금구성 체계의 내용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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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금구성 체계 및 근로시간 체계의 개선

1. 임금구성 체계의 개선 : 합리화, 단순화

통상임금의 혼란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형적으로 복잡한 임금구성 체계를 단순화하고 합리화

하는 것이다. 그간 기업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상승을 회피하려고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상여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조절해 왔다. 그 결과 임금구성 체계는 

복잡하고 기형적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사에게 앞으로 임금구성 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한다. 기업에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임금구성 체계가 개선되면 기업은 관리비용을 감소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임금 안정성을 확

보할 수 있어 노사 상생의 길이다. 

임금구성 체계의 변경은 노사간의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그간의 

통상임금 논란에 사용자와 함께 책임이 있다. 노사합의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

외하도록 합의하고 연장근로 등 장시간 근로의 관행을 존속시켜 왔다. 전합 판결에서 기발

생 채권에 대해 신의칙을 적용하는 이면에는 이러한 임금협상의 관행에서 노동조합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묻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조합은 전합 판결의 신의칙 적용이 초래된 불

편함을 극복하고 임금구성 체계의 분야에서 노사관계의 책임있는 주체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단지 비통상수당,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보다는 임금구성 체계의 개편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임금구성 체계의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각 기업의 실정마다 다르겠지만, 임금구성 항목이 

실질과 진정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첫째, 과도한 비중의 정기상여금은 기본급,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명절상여금, 성과

에 따른 보수인 성과급상여금이나 경영성과금으로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 등 고정적

인 급여에 비교하여 성과급상여금이나 경영성과금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인 경우 오히려 임

금안정성이 약화되어 근로의욕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기본 베이스를 

정하는 경우 전합 판결은 그 액수만큼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

한 성과급상여금의 차등적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과평가가 공정하지 못한 경우 노사간, 근

로자들간의 불만과 불신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평가제도가 뒷받침하여야 한다. 

둘째, 일률적으로 지급해온 복리후생수당은 선택적 복지, 복지포인트,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필요에 따른 기업복지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를 보상하는 것은 결국 

임금의 실질을 가진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기본급이 증액되어 통상임금이 기존보다 증가하면 추가 법정수당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실수령 임금수준에 맞춰 기본급 증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2. 근로시간 체계의 개선 :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통상임금 분쟁의 배경으로 그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장시간 근로의 관행이 있었다. 1주 

40시간제 단축을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정착하지 못했고, 근로시간 특례사업장, 제조업 교대

제 근무 등에서 장시간 근로가 만연해 있다. 통상임금 관련 임금구성 체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근로시간 체계를 개선

하여 연장근로 등을 감소시키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연간 총근로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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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이라는 국가정책에도 부합한다. 장시간 근로의 관행은 ‘노동에서의 정상(正常)’이 아니

다.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내로 근로하고 주휴일에 쉬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상정

하고 있는 정상적인 모습이다. 정상적인 모습에서 경쟁력을 가질 때 우리 사회의 발전은 지

속가능하다. 

근로시간 체계의 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연장근로, 휴일

근로 등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연장근로 등이 생기더라도 보상휴가제(근기법 제57조 참

조)를 활용하여 추가 임금 부분을 상쇄한다. 법제도 개선의 측면에서는 근로시간저축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법정수당 발생이 안 되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들을 활용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등이 이에 해당된

다. 한편 실제 기업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법제도 개선의 측면에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차휴가일수를 적극 소진하여 미사용 휴가의 보상을 감

소한다. 휴가는 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돈으로 보상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Ⅲ. 법·제도의 개선

통상임금 혼란의 근원은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례는 통상임금의 판단징표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든다. 이러한 추상적인 단어들은 

노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해석상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직접 입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해 노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어야 중소기업이나 노사협상이 없는 기업에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실제로 도

움이 된다. 

그간 고용노동부의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법·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어 왔고, 경제사회발

전노사정위원회는 임금․근로시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의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작

금의 노사정 관계의 악화와 지방자치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으로 입법논의가 어려운 면이 

있지만, 당장이라도 적절한 입법방향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바람직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다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해서 쉽고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판례가 제시하는 통상임금의 징표인 정기

성, 일률성, 고정성은 불명확한 개념으로 해석상 논란만 거듭될 뿐이다. 다른 방식의 규정이 

필요하며, 근기법 법률에서 직접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연장근로 등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개위의 제1안(통상임금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

기로 정한 모든 임금으로 한다는 제안)이 적절하다. 

셋째, 아울러 제1안에서도 언급하듯이, 급격한 기업 부담 증가를 배려하는 보완책이 병행되

어야 한다. 처음에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다가 단계적으로 이를 상향조정하는 방

안이 적절하다. 노사간에 임금교섭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적응하도록 유도하여 노사자치의 

존중에도 부합된다. 적용비율과 그 변동 및 기간을 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노사가 자주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존중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근기법 기준보다 하

회하는 노사합의의 유효성을 항구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근로자



- 11 -

측이 ① 주체나 합의의 형식에서 자주성과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또한 ② 스스로 실제 근로

시간을 규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기업별 협약보다는 법률이 정하는 정도의 규범

력을 담보할 수 있는 산업별 협약, 지역별 협약 등 초기업별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을 규율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또한 그러한 초기업별 단체협약이면서도 사업장에서 비조직 근로자

(협약 외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규범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어야 하므로, 특정 사업장

에서 개방조항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려면 일반적 구속력 또는 지역별 구속력을 갖거나, 또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한편 

단순히 노사합의를 근기법 기준 대신으로 인정하는 방식은 노조가 조직되어 단협이 체결된 

기업에는 의미 있겠지만, 단협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임금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임

금의 체계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노사가 자치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부분이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임금으로 한

다면, 각종 수당, 정기상여금 등의 일정 부분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변화를 유도하여 임금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일정한 제외 금품을 명시하는 방안은 해석상의 논란을 최소화하

려는 측면에서 제외 리스트를 두는 것이라면 명확성을 제고하므로 바람직하다. 다만 제외 

리스트의 내용이 임금안정성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예: 현금인 설·추석 상여금은 

월 기본급여의 20%까지만 제외로 인정). 한편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품, 정기상여

금 등을 제외 리스트에 포함시키려는 것처럼, 제외 리스트 도입 논의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감축하려는 의도라면 입법정책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Ⅵ. 노사정의 과제

통상임금의 혼란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확실해지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러

나 소송 동안 노사관계는 불안해지며 기업발전을 위한 노사협력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재

직자나 노동조합에게 소송은 능사가 아니다. 

통상임금의 혼란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형적으로 복잡한 임금구성 체계를 단순화하고 합리화

하는 것이다. 또한 통상임금 분쟁의 배경으로 그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장시간 근로의 

관행이 있었으므로 근로시간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사가 자신의 기업에 적절한 임금구

성 체계의 개선에 관해 진심을 담아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임금구성 체계의 개선 이전의 

과거분에 대한 지급 문제도 소송이 아니라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길을 찾을 수도 있다. 

통상임금 혼란의 근원은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통상임금의 혼란은 오히려 기업에서는 임금구성 체계 및 근로시간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적

으로는 법·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질서 및 법질서의 정상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간 및 노사정간의 상생의 협력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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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
 통상임금 판결과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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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규모
월근로시간 월임금 시간당임금 초 과 근

로 수 당
지급률

상여금
지급률소정

근로
초과
근로

정액+
특별급여

초과
급여

정액+
특별급여

초과
급여

전규모(5인이상) 167.2 12.8 2,996,870 181,290 17,924 14,163   79.0 256 

10인이상 165.3 14.5 3,144,994 207,348 19,026 14,300 75.2  279 

30인이상 162.5 17.0 3,390,196 250,286 20,863 14,723 70.6  326 

중소규모(5~299인) 169.9 11.8 2,678,569 155,547 15,766 13,182 83.6  178 

1규모 (5~9인) 176.9   4.0 2,246,176 49,228 12,697 12,307 96.9  111 

2규모(10~29인) 171.3   8.9 2,599,211 111,775 15,173 12,559 82.8  157 

3규모(30~99인) 166.5 16.7 2,825,245 221,236 16,968 13,248 78.1  188 

4규모(100~299인) 164.2 18.6 3,096,988 257,548 18,861 13,847 73.4  257 

5규모(300인이상) 157.4 16.2 4,149,393 274,502 26,362 16,945 64.3  479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유선(2013), “통상임금 산정방식 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과 

대책”(KLSI 이슈페이퍼 2013-04)에서 재인용.

통상임금 판결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o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 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늘려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고,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보상을 높이기 위해서다.

o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했을 때 가산임금을 산

정하는 기준이다. 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1988.1.4. 제정 노동부예규 제150호; 

2012.9.25. 개정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에서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 중 일부’로 

협소하게 정의해, 사용자에게 장시간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 2012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는 매달 소정근로시간(167.2시간) 노동으로 300

만원(정액급여+특별급여) 받고, 초과근로시간(12.8시간) 노동으로 18만원(초과급여) 받았

다.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소정근로시간 시급은 1만8천원이고, 초과근로시간 시

급은 1만4천원이다. 초과근로시간 시급이 소정근로시간 시급보다 1.5배 많은 게 아니라 

0.8배밖에 안 된다(<표1> 참조). 한국의 기업이 장시간 노동체제를 선호한 데는 다 이유

가 있는 것이다. 

- 초과근로수당 지급률(초과근로시간 시급/소정근로시간 시급)은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

장은 97%인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64%다. 상여금 지급률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장시간 

노동에 대한 유혹이 컸음을 알 수 있다. 

<표1> 규모별 근로시간과 임금(2012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단위: 시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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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작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협의체 통상임금 판결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란 요술방망이를 

동원해 지난 3년 동안 체불임금 지급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노동부는 다시 재직자 

요건을 동원해 ‘퇴직자에게 일할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이

에 따라 대법원 전원협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과 불확실성을 종식시키기는커

녕 오히려 확대재생산 하고 있다.

1) 과거 임금

o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새로운 판단기준을 추가함에 따라, 누구도 소송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1심, 2심, 3심 결과가 달라지고, 

과거 임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o 이에 따라 한 편으로는 노사 모두 ‘갈 때까지 가 보자’며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

고, 다른 한 편으로는 ‘교섭을 통한 타협’ 가능성이 높아졌다. 회사 측에서 조합원들이 납

득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노조는 교섭과 소송을 병행하면서 일정 수준에서 타

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회사 측 부담이 클 때는 분할지급이나 우리사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재/미래 임금 

o 상여금과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법률 전공자들도 해석이 제각각이다. 핵

심은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을 재직 중인 노동자들의 통상

임금을 계산할 때 제외할 수 있는가’다. 

- 기업주가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재직 중인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정기상여금을 제외하라’는 노동부 지침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된 것이다. 

o 올 봄 임금교섭에서 회사 측은 정기상여금 중 일부를 기본급으로 하고 나머지를 성과상

여금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든지, 상여금과 각종 수당에 재직자 기준이나 일정 근무일

수 조건 추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 노조는 상여금과 수당의 기본급(통상임금)화를 요구하되, 회사 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현

행 유지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o 연장근로가 많거나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일상화된 교대제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

냐에 따라 당장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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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상 다툼이 없는 부분을 우선 지급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은 대표소송(과 충당금 적

립)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상여금 지급률이 1천% 이상이어서 통상임금 범

위 변경이 노사 모두 부담스러운 사업장에서는, 정기상여금 중 일부를 기본급으로 하고 

나머지를 성과상여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o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기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높고, 조합원들 

가운데 임금총액(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때 노동조합은 노동

시간 단축(연장근로시간 제한)이 최우선 과제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임금총액이 

줄어드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노동부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차액 보전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부 지원제도>

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금(2014년 시행 예정) 

- 줄어든 임금의 10% 이상을 사업주가 보전했을 경우 그 금액의 절반을 노동부가 지원

⑵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제도

① 교대제 

- 교대제를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4조 이하) 교대제를 실시함에 따라 생기는 빈 일자리

에 실업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1~2년 간 기업규모에 따라 노동자 1명당 총 900

만원∼2,160만원 지원

② 실근로시간단축제 

- 사업계획서 상의 실근로시간 단축조치 시작일 이후 6개월간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초과

근로시간이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간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초

과근로시간보다 2시간 이상 단축하는 '실근로시간단축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

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1년 간 노동자 1명당 총 720만원 지원

3) 근로기준법 개정 

o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지침이 통상임금 해석을 둘러싼 논란과 불확실성을 종식시키지 못 

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o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미국처럼 사전에 지급기준

을 정하지 않은 성과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 수당, 연장근로수당만 제외)을 통상임금으로 

정의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미조직 사업장 조직화 

o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어떤 형태로든 집단적 대응을 모색하겠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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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노조 상급단체는 통상임금 이슈를 미조직 노동

자 조직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조직률)은 2011년 8월 191만 명(10.9%)

에서 2013년 8월 226만 명(12.4%)으로 2년 만에 35만 명(1.4%p) 증가했다. 

<보론>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변경이 

임금인상에 미치는 영향 

1. 사업체노동력조사

o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변경이 임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면 최대 1.2%로 추정된다. 

- 2012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총액(318만원)은 정액급여 247만

원, 특별급여 53만원, 초과급여 1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상임금 범위를 정액급여

(247만원)에서 ‘정액급여+특별급여’(300만원)로 변경하면, 초과급여는 18만원에서 22만

원으로 1.2배(300÷247) 늘어나고, 임금총액은 318만원에서 322만원으로 4만원(1.2%) 

늘어난다(<표2> 참조). 

<표2>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 때 임금인상률 추정(2012년, 단위: 천원, 배, %)

사업체 규모

현행 임금구성(천원) (정액+
특별)
/정액
급여
(배)

특별급여 포함 재산정

임금총액 정액급여 특별급여 초과급여
정액

+특별
급여

초과
급여

(천원)

임금
총액

(천원)
임금인상 률(%)

전규모(5인이상) 3,178 2,470 527 181 2,997 1.21 220 3,217 1.2 

10인이상 3,352 2,552 593 207 3,145 1.23 256 3,401 1.4 

30인이상 3,640 2,665 725 250 3,390 1.27 318 3,709 1.9 

중소규모(5~299인) 2,834 2,333 345 156 2,679 1.15 179 2,857 0.8 

1규모 (5~9인) 2,295 2,055 191 49 2,246 1.09 54 2,300 0.2 

2규모(10~29인) 2,711 2,299 301 112 2,599 1.13 126 2,726 0.5 

3규모(30~99인) 3,046 2,442 383 221 2,825 1.16 256 3,081 1.1 

4규모(100~299인) 3,355 2,550 547 258 3,097 1.21 313 3,410 1.6 

5규모(300인이상) 4,424 2,965 1,185 275 4,149 1.40 384 4,534 2.5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o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변경은 노동시간 단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특별급여에는 고

정상여금 이외에 변동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임금구성 실태조사’에서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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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수 
임금

총액 
기본급 

통상

수당 

기타

수당 

초과

급여 

고정

상여금 

변동

상여금 

전체 977 2,977 1,707 291 197 258 350 173 

30인 미만 8 3,566 2,156 433 556 209 176 35 

30~100인 미만 50 2,499 1,712 234 160 208 123 62 

100~300인 미만 524 2,786 1,622 286 167 261 325 125 

300~500인 미만 152 3,054 1,779 331 195 255 350 142 

500~1000인 미만 99 3,024 1,711 293 178 243 400 198 

1000인 이상 144 3,689 1,907 279 315 282 497 410 

민간부문 929 2,928 1,677 279 196 261 346 169 

공공부문 48 3,909 2,276 526 219 201 437 250 

제조업 246 3,224 1,659 213 155 441 543 213 

기타재화생산 60 3,509 1,911 396 256 385 428 134 

생산자서비스업 263 2,635 1,598 266 233 142 224 172 

유통서비스업 222 2,870 1,791 256 183 208 250 182 

개인서비스업 80 2,830 1,563 278 162 226 408 193 

사회서비스업 106 3,282 1,901 561 232 180 339 70 

노조무 724 2,792 1,678 282 187 231 264 150 

노조유 253 3,505 1,790 318 225 336 598 239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성(상여금 지급기준 포함) 실태조사(2013년 7월). 

근로자 1인당 고정상여금은 35만원이고 변동상여금은 17만원이다. 전체 상여금(특별급

여)에서 고정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3임을 감안하면 실제 임금인상률이 0.8%를 넘

어서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임금구성 실태조사

o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사업체(97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구성 실태조사’에서 

2012년 월평균 임금총액은 298만원이다.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급 171만원, 통상수

당 29만원, 기타수당 20만원, 초과급여 26만원, 고정상여금 35만원, 변동상여금 17만원

이다(<표3> 참조).

<표3> 상시근로자 월평균임금 구성내역 (2012년, 단위: 개, 천원)

o 통상임금을 ‘기본급+통상수당’(200만원)에서 ‘기본급+통상수당+고정상여금’(235만원)으

로 변경하면, 초과급여는 26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가하고, 임금총액은 298만원에서 

302만원으로 4만원(1.5%) 증가한다(<표4> 참조). 

- 통상임금을 ‘기본급+통상수당’(200만원)에서 ‘기본급+통상수당+기타수당+고정상여

금’(255만원)으로 변경하면, 초과급여는 26만원에서 33만원으로 증가하고, 임금총액은 

298만원에서 305만원으로 7만원(2.4%) 증가한다(<표4> 참조). 따라서 100인 이상 사업

장에서 임금인상률은 1.5~2.4%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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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수 

통상임금1=기본급+통상수당

+고정상여금 

통상임금2=기본급+통상수당

+기타수당+고정상여금 

통상

임금

초과

급여

임금

총액

인상

률

통상

임금

초과

급여

임금

총액

인상

률

전체 977 2,348 303 3,022  1.5 2,545 329 3,047  2.4 

30인 미만 8 2,766 223 3,580  0.4 3,322 268 3,625  1.7 

30~100인 미만 50 2,069 221 2,512  0.5 2,229 238 2,529  1.2 

100~300인 미만 524 2,233 305 2,831  1.6 2,400 328 2,853  2.4 

300~500인 미만 152 2,461 298 3,096  1.4 2,656 321 3,120  2.2 

500~1000인 미만 99 2,404 292 3,073  1.6 2,583 313 3,094  2.3 

1000인 이상 144 2,683 346 3,754  1.7 2,997 386 3,794  2.8 

민간부문 929 2,302 307 2,975  1.6 2,498 333 3,001  2.5 

공공부문 48 3,239 232 3,941  0.8 3,458 248 3,956  1.2 

제조업 246 2,415 568 3,352  4.0 2,570 605 3,388  5.1 

기타재화생산 60 2,735 456 3,581  2.0 2,990 499 3,623  3.3 

생산자서비스업 263 2,088 159 2,652  0.6 2,321 177 2,670  1.3 

유통서비스업 222 2,297 234 2,896  0.9 2,480 252 2,914  1.5 

개인서비스업 80 2,249 276 2,880  1.8 2,411 296 2,900  2.5 

사회서비스업 106 2,801 205 3,307  0.8 3,032 222 3,324  1.3 

노조무 724 2,224 262 2,823  1.1 2,411 284 2,845  1.9 

노조유 253 2,705 432 3,601  2.7 2,930 468 3,637  3.7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성(상여금 지급기준 포함) 실태조사(2013년 7월). 

<표4> 통상임금 범위 변경에 따른 임금인상률 추정(2012년, 단위: 개,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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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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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문제 관련 한국노총 대응지침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1. 현장 단위 대응지침

1)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재산정 지급 요구

〇 대법원 전합체 판결선고일(2013. 12. 18.) 이후 시간외수당 등에 대한 우선 청구

- 판결선고일 이전 정기상여금에 대한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는 신의칙 위반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 적용은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상황 하에서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지침 등을 이유로 신의칙 주장을 하며 과거 소급분 지

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우선 대법원 전합체 판결선고일(2013. 12. 18.) 이후 

발생된 연장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에 대하여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지급 할 것

을 요구함.

-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 단위에서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및 산별연맹의 지원을 받아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하여 임금항목 중 어떤 부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분석

이 선행되어야 할 것

〇 “통상임금 재산정 지급요구” 공문 발송

-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임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상임금

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인 바, 노동조합이나 해당 사업장 노동자가 이를 반

영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토록 요구한 뒤부터는 더 이상 기존 노사합의를 이유로 한 신의

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음.

- 각 사업장에서는 소속 지부를 통해 사측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는 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법정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〇 사측이 정기상여금이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고 통상임금 해당성을 부정하는 경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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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비율의 금액이 상여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정기일 지급임금의 성격을

띤 것이므로 특별히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근

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1.4.13, 81다카137)”

대응방안

-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격이 명

확한 통상임금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음. 

-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

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복리후생 명목의 금품, 하기휴가비, 단체보험료 

등)” 즉, 소정근로 대가로서의 성격이 불분명한 금품에 대해서 재직자 조건을 들어 통상

임금성을 부인함. 

- 고용노동부의 지침대로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 라는 추가조건이 근속

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에 통상임금성을 부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고, 이로 인해 

단지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한 급여지급 의무를 부정된다는 탈법적 조

건을 용인하는 결과에 불과함. 

- ‘재직자만’이란 추가조건을 붙이면 통상임금성이 부인된다는 논리는 기본급도 ‘재직자만’ 

지급한다고 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터무니없는 논리임.

- 종전 대법원은 오히려 일할규정이 없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지급이 이전 퇴직한 근로자에

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1981.4.13, 81다카137)

과 기존 행정해석1)의 입장임.

- 또한 대법원의 입장은 “각 지급기간의 말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 정하더라도 “지급기간 

중간에 퇴직한 자에 대해 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의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1982. 4. 13. 81다카137 판결).

〇 사측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새로운 노사합의 시점 이후에나 적용된다

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 판결선고일 이후에는 신의칙이 적용될 수 없음

- 고용노동부에서는 ①종전 단체협약․임금협약의 유효기간 ②(노사합의가 없는 사업장의 경

우) 사용자가 매년 실시하는 임금 조정 등 임금조건을 변경한 때까지를 신의칙의 적용기

1)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7. 2006. 1. 13. ““단체협약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율, 지급

시기를 정하여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

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급을 배제하는 규

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라면 근무한 만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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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임금협상 실태 ▲ 노사 사이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 내지 관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 인상률 ▲실질임금 인상률에 대한 수년간의 평균치 ▲사측의

재정 및 경영상태 ▲사측의 정기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식 등

한으로 보고 있으나, 신의칙이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적으로 적용됨에 적용되는 법리임에

도 불구하고 이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치 않음.

- 이번 전합체 판결로 정기상여금 및 특정 수당의 통상임금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판결선고일 이후에는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 판결의 취지이기 

때문에 판결선고일 이후에는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판결일 이전 합의가 판결선고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섭 요구나 이의

제기를 한 시점부터 신의 제공을 철회하였다고 볼 수 있어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음.

2) 대법원 전합체 판결이전 미지급 법정수당 등에 대한 청산 문제

〇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비한 대응자료를 준비하여 최고장 발송

- 과거 소급분에 대한 추가임금 청구가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판

단하기 위해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기업의 경

제적․재정적 상황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기업경영에 중대한 위기를 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함.

- 위 자료들을 근거로 과거 법정 기준이하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① 일괄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② 단계적 청산이나 미래 임금인상 반영 등 우선 자율적으로 해결방

안을 검토함.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과거 소급

분에 대해 추가임금 청구가 가능하나 법정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사측의 신의칙 주장

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획득해 두어야 함

<사측의 신의칙 주장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자료>

- 사측에서 신의칙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거나 추가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염

두하고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합원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 사측에 이전 3년치 임금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하여야 함.

3) 각종 복리후생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기존 노사합의 유효하므로 사측의 

변경시도에 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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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전합체 판결과 무관하게 이미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각종 복리후생 수당 등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한 기존 노사합의는 유효함

- 각종 복리후생 수당에 관해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경우 이번 전합

체 판결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함.

- 기존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행

위는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임.

4) 2014년 임·단협과 연계하여 투쟁진행

- 이번 전합체 판결은 통상임금성에 대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기존 임․단협 유

효기간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임.

- 사측에서 신의칙을 이유로 대법원 전합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재산정 요구나 이에 따

른 추가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전조합원의 조직적 결의하에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이전 

3년치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하여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2014

년 임·단협 교섭 투쟁과 연계하여 향후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진행될 수 

있는 사측의 일방적 임금구성 항목조정 압력, 임금 및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임금체계의 

변화 등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임. 

2. 한국노총 중앙단위 대응방침

1) 한국노총 및 산하 회원조합, 시기집중 공동 임․단투 전개

- 2014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의 결의로  통상임금 정상화와 임금안정성 확보를 위한 

한국노총 중앙과 산별연맹, 업종단위, 지역단위 공동투쟁위원회 구성

- 한국노총 중앙과 산별연맹, 업종별 교섭을 연계하는 시기집중 투쟁 및 양대노총 연대투쟁 

전개 

- 궁극적으로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구조를 단순화․안정화시키고,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

는 노사교섭을 적극 지원할 것임.

2) 소송지원 및 법률대응

〇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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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포함 항목 분석 지원 :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초로 임금항목 중 어떤 부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분석이 필

요한 경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및 산하 지역상담소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지원

- 통상임금 관련 대응지침 및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관련 Q and A 등 설명자료 배포

- 통상임금 위반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 한국노총 중앙과 산별연맹, 각급 지역본부, 지

역상담소에 통상임금 위반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근로조건 

불이익변경 등 불법행위와 행정관청의 위법행위 신고접수, 감시

- 통상임금 관련 소송지원 : 한국노총 산하 조직 및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통상임금 해당여부 

분석 및 소송 실익을 검토하여 소송대리 적극 지원할 것임. 

- 미조직 사업장에 대한 지원 :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과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비통상임금성으로 바꾸어 근로조

건을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감시

〇 고용노동부의 지침 남용 및 위법행위 방조에 대한 법적 대응

- 고용노동부는 정기상여금과 관련하여 신의칙 적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적용하고, 사실

상 2012.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새로운 노사합의가 없는 이상 정기상여금

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임금을 청구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음.

- 신의칙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신의칙 적용을 이유로 고용노동

부가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진정·고소를 기각하는 것은 대법원 전합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임.

-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진정·고소 기각, 단체협약 시정명령 거부할 경우 등 행

정관청(고용노동부)의 위법행위 방조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임.

3) 임금체계 변화에 대한 대응방침

〇 임금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 임금 구조의 단순화

-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급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

어 온 수당들과 고정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 근속년수, 연령 등을 반영하는 임금구성 항목과 직무와 숙련도 등을 반영하는 항목(숙련

급)을 묶어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변동적 성격의 상여금 등을 변동급으로 이원화함으로써 

임금구성 항목을 단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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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급은 동일노동(숙련) 동일임금의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직무의 특성, 자격, 숙련도가 

반영되도록 설계. 현재 직무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수당들과 더불어 자격, 기술수당 등 숙

련 관련 수당을 강화해 숙련급으로 통일

► 임금 결정체계의 개편

- 임금체계를 단순화함에 있어 연공급적 성격을 배제하고, 지나치게 성과연동적인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직무급은 동일직무 동일임금의 원리하에 같은 직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같은 임금

을 지급함으로써 조직 내 직무간 임금차별을 해소할 수 있지만, 조직간 차별을 해소하지

는 못함. 또한 고용형태별, 직종별 차별을 고착화시킬 위험도 있음. 따라서 기본급에 직무

와 숙련을 반영하는 숙련급의 체계를 반영하고, 교육훈련과 연계된 숙련급을 통해 노동생

산성 증가를 임금에 반영함으로써 연공급을 보완

〇 임금의 안정성 제고

- 임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에서 기본급(고정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60-70%

까지 늘리고, 성과와 연동되는 부분의 비중을 낮추어야 함. 

-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여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

고,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함. 노동시간 단축이 동반된 월급제를 도

입하여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4)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〇 임금제도 제도개선 논의 방향

- 한국노총은 시간외수당과 같은 추가노동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변동성 성과급 이외 일체

의 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단일화 시키고, 임금구조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

다는 기본 입장임. 

- 현 정부의 노사관계 및 노동문제에 대한 입장의 변화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차원 논의체

나 노사정위원회 차원의 임금체계개선위원회 참여는 불가함.

〇 제도개선 논의 관련 향후 대책

- 상반기중 한국노총 차원의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도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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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차원의 임금안정성 강화 및 임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가칭)임금제도 정상화 위원

회” 구성을 여·야 정치권에 제안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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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 30 -

[민주노총] 최저임금 현실화 / 통상임금 정상화 

/ 노동시간 단축 / 정규직일자리 창출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1. 취지와 목표

1) 취지

-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최저임금, 저임금‧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왜곡된 (통상)임금체

계 등으로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노동자가 받는 소득비율)은 59% 수준

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총자본에 대한 총노동의 강력한 공동투쟁 필요성 요구됨

※ OECD 가입국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은 약 70%

-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현실화

-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통상)임금체계 정상화 및 노동시간단축, 일자리 창출 

2) 목표

-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정규직‧비정규직‧최저임금노동자 연대투쟁 강화

- 2014년 임‧단협 투쟁 승리 및 임금유연화 저지

- 생활임금 조례 제정, 임금체계 정상화, 노동시간단축‧일자리창출 법‧제도 개선

3) 슬로건: 8시간만 일하고도 인간답게 먹고살자!

- 최저임금 팍! 팍! 올려!

- 통상임금 정상화!

-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2. 정세

1) 객관정세

- 최저임금, 비정규직, 차별 등의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상태이

며, 노동뿐 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적인 진영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공유되고 

있음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50% 이상)임금과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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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임금. 특히, 연장‧야간‧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으로써 임금체계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매우 강력한 임‧단협 현안임.

-  2014년 임‧단투는 노동계의 ‘각종 통상임금의 기본급화’ 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직무·성

과급제 도입·확대’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악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를 둘러싸고 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사용자는 임금·단체교섭에서 ‘직무·성과급제 도입 및 전

면화’ 요구안과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포함에 따른 비용인상을 빌미로 한 구조조정·

정리해고·장기근속자 명예퇴직’ 협박을 양손에 들고 임금체계의 전반적인 개악을 위한 노

동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큼. 

2) 주체정세

- 최저임금인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투쟁 주체는 조직화 되지 

못하고 있음. 민주노총 소속 조직은 법정 최저임금을 현장 투쟁 등으로 극복 하였으나, 공

동임투 관점에서 연대 투쟁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통상)임금체계 정상화 투쟁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실시하는 모든 현장에서 사용자측으

로부터 “임금체계 개악”시도가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응 투쟁은 반드시 필요함으로 제조

업을 중심으로 2014년 매우 강력한 투쟁 의제로 형성되고 있음.

3. 사업계획

1) 사업기조

-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은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을 평가하는 바로미터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은 저임금노동자 임금인상 투쟁이며 삶의 질을 바꾸는 당사자 투쟁

일 뿐 만 아니라,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화하는 사회적 투쟁임. 민주노총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및 생활임금 쟁취를 강령과 기본과제로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평가하는 근간으로 반드시 강력하게 추

진되어야함. 

- 임금수준 정상화‧노동시간단축‧정규직일자리창출을 위한 법‧제도 개선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최저임금수준을 개선하고, 주간노동에 대한 임금보다 시간외·

휴일·야간노동에 대한 임금이 더 낮은 왜곡된 통상임금체계를 바로잡는 임금수준 정상화 

투쟁은, 하루 8시간 노동으로 인간답게 먹고 살기 위한 투쟁으로써 투쟁의 성과를 제도적

으로 보완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생활임금조례제정 등 법‧제도 개

선 투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함.

- 입체적인 법·제도 개선 추진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신규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통상임금 정상화와 함께 휴일·휴게시

간 특례제도 및 휴가제도의 개선 및 노동시간단축에 비례한 신규고용의무화 제도 신설 등 

입체적인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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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주요 일정

3

- 2014년 임투전진대회: 가칭) 8시간만 일하고도 인간답게 먹고살자! 쟁취를 위한 중앙 집중 투쟁

- 법 제도 개선 촉구 대국회 압박투쟁: 임금, 노동시간 등 관련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등

4

- 대국회압박 투쟁: ① 임시국회 개원 시기와 연동해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토

론회

② 국회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
5 - 6.4 지방선거와 연계한 지역별 결의대회(생활임금 조례제정 투쟁과 현장 임・단협 투쟁과 연계)

6~
- 최저임금과 현장 임·단협 투쟁과 연계한 강력한 투쟁(6월 말 최저임금 결정시기와 임·단협 투

쟁에 대한 시기를 연계한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 조직)

2) 사업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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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

 공광규 금융노조 정책본부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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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통상임금 대응방안

공광규 (금융노조 정책본부 실장)

1. 통상임금 관련 일정

12/18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12/23 금융노조 정책담당간부회의(통산임금 대응방안 논의)

       - 변호사 정하여 소송검토

       - 각 지부는 체불임금 최고장 사용자 앞 발송

       - 각 지부 상여금, 성과급, 후생비 등 통상임금 가능성 항목 조사

       - 이후 변호사와 소송검토

12/26 금융노조, 최고장 발송 안내 공문 발송

       - 임금체불 최고장 사용자 앞 발송

       - 동시에 노사합의 추진

       - 미합의 시 소송절차 준비

1/23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발표

2/24 3차 임단협담당간부회의에서 각 지부 최고장 발송 추진점검

     - 최고장 실물 수거

     - 한국노총 법률원과 논의(소송실익 검토)

     - 각 지부단위로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임금 항목 중 어떤 부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

는 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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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임금 범위확대

현 안 개정안

제51조(임금의 정의) ① 임금이라 함은 사

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

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각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따라 통상임

금 및 평균임금의 내용을 지부노사가 합

의하기로 한다.

제51조(임금의 정의) ① 임금이라 함은 사

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각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따라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내용을 지부노사가 합의하

기로 한다. 단, 통상임금 범위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정기상여금 및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

과급

 2.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및 

후생비

 3. 기타 노사간 합의한 내용

2. 2014년 산별중앙교섭 임단협 요구안건

[요구취지]

l 금융노조 산별단협에서는 ‘통상임금’ 범위를 작 지부 노사가 합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

서 통상임금 범위를 각 지부가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음

l 대부분의 금융노조 산하 사업장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통

상임금은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통상

임금 변동은 임금 변동을 초래함  

l 기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중식대 등도 일부만 통상임금에 편입되는 등 지부

별 편차가 보이고 있는 바, 모든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별도 산별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l 2013.12.18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따른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

l 금융노조는 2013.12.23 지부정책담당간부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체불임금청

구를 위한 최고장을 사용자 앞으로 보낼 것을 요청하고, 소송 등의 여부는 한국노총 중

앙법률원과 상의하여 범 노동계 추이를 봐가며 검토하기로 함  

l 고용노동부는 2014. 1.23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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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통상임금 해당여부

상여금

정기상여금(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 통상임금

정기상여금(특정 시점 재직근로자에게만 지급) 해당없음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

량에 따른 상여금(격려금, 인센티브, 경영성과

분배금 등)

해당없음(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안됨)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가족수당 
해당없음(근로와 

무관한 조건)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가족수당

통상임금(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

는 임금
통상임금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해당안됨(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이 

안됨)

근무실적 최하위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 일정

액은 보장되는 경우
통상임금

[금융노조 통상임금 대법판결 대응방안]

1. 통상임금 대법판례 내용 

   

   1) 주요 내용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단,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 통상임금이 아님.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였다면 통상임금 해당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

      - 그러나 ①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② 해당

합의가 근기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된 이후에 ③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하고 신의

칙에 위배되는 경우 추가임금 소급청구 불가

       * 합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명시적인 합의 이외에도 묵시적 합의나 근로관행도 

포함하여 넓게 인정하여 추가임금 청구에 제약 발생

      - 변동성과급 최저금액 고정시 및 복리후생비 퇴직자에게 줄시 통상임금

      - 법적 요건 갖출 시 추가임금은 소급청구 가능

      - 아래 표는 사례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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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비/

설추석 

상여금/개인

연금지원금

특정시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
해당안됨(근로의 대가 

아님, 고정성 없음)

퇴직자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 고정성 있음)

   2) 노사 전망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명

확히 판결하여 법정수당에 관한 노동자 임금권리가 보장 

      - 노동자들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그 외 단협에 의해 임의적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면서 임금 상승

      - 대부분 제조업근로자에게 상여금이 통상임금화 되면서 시간외수당이 올라갈 것이

며, 장시간근로 제한하는 노사관계 전망

2. 금융권 변화 

    - 금융권은 상여금 지급을 관례상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 한하는 합의를 

하고 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이 해당이 안 되므로 큰 변화는 없을 예정

    - 현재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변동성과급(최소지급액) 역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므

로 통상임금화 어려움 

    - 복리후생비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므로 통상임금 해당이 안됨

    - 금융 사측은 상여금 관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

이라는 예측 

3. 대응 방안

   1) 본조

   

      - 현재 금융권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원칙적 요구

      - 상여금을 특정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하여 통

상임금화 하는 교섭전술 필요

      - 변동성 성과급을 최소한 일정액이 보장되도록 하여 통상임금화 하도록 하는 교섭

전술 필요

      - 판례내용의 원칙적 대응으로 노사간 쟁점을 만들어 2014년 산별교섭 쟁점 형성

       - 임금체계 변화 등에 대한 구체적 향후 대책 마련(통상임금 범위 재조정, 법정기준 

이하로 미지급된 임금의 합리적 청산방안, 향후 임금체계 변화에 대한 대응책 및 

임금구조의 안정화, 단순화를 위한 별도의 개편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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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판결내용 금융사업장 현황 산별대응 지부대응

정기상

여금

l 정기상여금이 통

상임금에 해당

(단, 정기상여금

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 있을시 

제외)

l 대부분 정기상여

금을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

급키로 합의하거

나, 재직자에게

만 관례적으로 

지급(묵시적 합

의)

l 정기상여금이 통

상임금에 해당한

다는 판결 원칙 

요구투쟁으로 노

동계 이슈화

l 정기상여금을 근

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토록 산별단

협 변경 투쟁

l 정기상여금이 통

상임금에 해당한

다는 원칙적 요

구

l 정기상여금을 근

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토록 변경 

요구하여 통상임

금화

성과급

l 근무실적에서 최

하위등급을 받더

라도 최소한의 

일정액이 보장되

는 경우 통상임

금 인정

l 변동성 성과금은 

통상임금 제외 

관례화 

l 일정액이 보장되

는 변동성 성과

급을 통상임금화

로 인정토록 산

별단협 명문화

l 변동성 성과급에 

대하여 최소한의 

일정액이 보장되

도록 요구하여 

통상임금화

수당

l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

임금이 아니고, 

가족 수와 관계

없이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

l 일부 지부 가족

수당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하도

록 정함 

l 부양가족 수와 

관련 없이 가족

수당을 통상임금

에 포함토록 산

별단협 명문화

l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가족 

수와 관계없이 

일정액 지급토록 

요구하여 통상임

금화

l 여름휴가비, 설

추석상여금, 개

l 휴가비, 설추석 

상여금, 개인연

l 여름휴가비, 설

추석상여금, 개

l 여름휴가비, 설

추석상여금, 개

   2) 지부: 우선 지부보충협약에서는 아래 기준으로 변경요구

      - 가능한 지부는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 재산정: 대법원 전원 합의

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근속기간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고, 지급시기 이전 

중간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을 통상임금

에 포함시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

      - 가족수당 등 기존 복리후생급여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합의는 여전히 유

효하므로 변경 금지

      - 변동성 성과급이라도 최소지급 금액을 정하여 통상임금화 하는 기초 마련 

      - 여름휴가비, 설추석 상여금, 개인연금지원 등을 퇴직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변

경하여 통상임금화

      - 추가임금 청구: 신의칙은 정기상여금에 한정된 것으로, 정기상여금이 아닌 다른 임

금은 청구 가능. 정기상여금이라도 노사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

기로 하는 ‘합의’가 없다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추가임금 청구 가

능(그러나 묵시적 합의나 근로관행 시 어려움)

[표] 판결내용 및 산별/지부대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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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금지원금 등

을 퇴직자에게도 

지급하면 통상임

금

금지원금은 통상

임금에 불포함

인연금지원금 등

을 퇴직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

록 산별단협 변

경

인연금지원금 등

을 퇴직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

록 요구

추가임

금청구

l 신의칙 위반이  

아니면 추가임금 

청구 가능

l 산별협약 51조

(임금의 정의)에

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지부노

사합의 명시

l 대부분 지부는 

통상임금 항목을 

정기상여금과 성

과상여금을 통상

임금에서 제외하

고 있음

l 소송을 통한 추

가임금 청구 가

능성 검토

l 지부단위 추가임

금 청구소송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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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

 전종덕 금속노련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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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대응지침

㉠ 오늘(2013.12.19.)부터 앞으로는 :

○ 각 조직은 오늘부터는 통상임금 산정시 정기상여금 및 기타 수당을 포함해야 하고, 시간외근로수

당(연장.야간,휴일근로) 산정시 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토록 요구할 것

○ 사측이 거부할 경우 금속노련으로 사실 관계를 통보할 것. 금속노련은 당해 노동부 관청에 진정

하고, 압박할 것임

- 사측은 정기상여금 및 기타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

을 것임. 각 조직은 단호히 거부할 것

- 금속노련은 2014년 임단투 지침을 통해 구체화 할 것임

㉡ 오늘(2013.12.19.)을 기점으로 이전 3년분은 :

통상임금 문제 관련 금속노련 대응방향

전종덕 (금속노련 정책국장)

1. 대법 전합 판결의 성격

- 지난해 5월 방미시 딘애커슨 GM회장은 “한국에 80억 달러를 추가투자 하려면,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민원 제기,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국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나가겠다”고 대답, 이후 통

상임금 전국민적 이슈, 보수 언론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 요구. 마침내 대법 전원

합의체 회부되었고, 기존 통상임금 대법 판례 후퇴,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한 것 

(정치적성격)

- 근기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강행법규임에도 소급분 처리에 대한 법원 판단시 신의칙을 도

입한 것, 임금은 근로자에게 통화로 정기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해야 함. 중도퇴사자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함. 이 부분에 대한 언급없이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성을 부인한 것 (위법적성격)

- 대법은 “근로현장에서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다고 항변했

지만, 노사갈등 여전, 게다가 노조 내부 갈등으로 확산 (분쟁/갈등확대)

2. 금속노련 통상임금 대응지침

- 금속노련은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관련 금속노련 

대응지침”을 마련, 각 가맹 조직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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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대응방향은 세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임. “①노사교섭/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

“②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 “③사태 추이 관망”이 있을 수 있을 것임

○ 다음의 절차에 따라 대응하도록 함.

① 조직적 결의를 거칠 것. 각 조직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

결 내용을 설명하고 보고함

② 최고장을 보낼 것. 최고장은 민법 제174조에 의거하여 송달일로부터 6개월간 임금채권의 소멸시

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음.

- 최고장 작성시 ‘최고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일부 금액을 청구하되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

금을 모두 기술”하고, “금액 산출을 위한 자료가 회사측에 있다는 점”을 명시함. 특히 전조합원

의 서명과 날인을 받도록 함

-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은 최고장 제출 없이 바로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도 있

으며, 소송제기시 사전 금속노련과 충분한 협의후 진행할 것

③ 3년치 임금 자료를 요구할 것. 통상임금 교섭/협의 또는 소송시 개인별 지급액을 특정해야 하지

만, 노조측에는 임금자료가 없으므로 회사측에 조합원별 3년간 임금 자료를 요구할 것

④ 통상임금에 관한 교섭/협의를 요구할 것. 각 조직은 이전 3년분에 대한 처리 방안만을 교섭/협의

사항으로 제한할 것. 이전 3년분으로 교섭/협의사항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자칫 회사측의 의도에

말릴 수 있음. 회사측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지급 기준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⑤ 향후 나오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주시할 것.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에 따라 각 법원은 통상

임금 재판을 보류해 왔음.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현재 계류중이었던 소송에 대한 판결이 계속

나올 것임. 이를 분석하고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다만, “신의칙 법리”에 따

라 법원의 재량권이 커졌으므로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점에 유의할 것

3. 대응지침 이후 사례

◇ 사례1 :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한 사례

변경전 변경후

상여금 기본급 대비 700% 지급

(2,4,6,8,10,12월 100%, 설.추석 각 50%)

입사,복직,휴직자 일할 정산

상여금 600%중 매월 50% 기본급에 산입,

설.추석 각 50%는 재직자에 한해 지급

◇ 사례2 : 노동부 지침에 따라 구두 노사합의가 번복된 사례

- 통상임금(기본급,식대,직급수당,영업수당)에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포함키로 하고 대표이

사 명의의 공문 사내 게시

- 2014년 1월 임금 지급시 평균 20% 상승

- 노동부 통상임금 지침(재직자에 한해 지급)에 의해 이전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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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3 : 정기상여금을 복리후생비로 전환한 사례 

변경전 변경후

제36조(상여금) 매년 기본급의 800%를 정기

상여금으로 지급, 중도퇴사자 일할 정산 지

급

제36조(복리후생비) 노사합의 및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복리후생비 지급, 지급여부 및 지

급 금액 결정, 재직자에 한해 지급

구분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변경전 ○ ○ ○ ○ ○ ○ ○ ○

변경후
설날휴가비 체력단련비 자기개발비 근로자의날

기념비 하계휴가비 추석휴가비 건강관리비 김장비

01.28 02.25 04.25 05.28 07.29 08.29 10.28 11.28

4. 2014년 임단투 전략  

- 금속노련 중앙위(2014.2.19.), 제조연대 차원의 시기집중 공동요구 공동투쟁 결의

- 제조연대(금속/화학) 대표자 및 조직.정책담당자 연석회의(2014.2.26.)에서 공동요구안과 

투쟁일정 및 방법 결정

1) 금속노련 2014년 임단투 목표

①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 쟁취, ② 임금제도 개선 및 임금구조 간소화, ③ 임금조

정 없는 정년 연장과 대체휴무제 확대 시행 ④ 교섭력 강화와 비정규직 조직화, ⑤ 단위

노조 조직 및 활동 강화

2) 금속노련 2014년 임단투 방향

① 단체교섭(단조)과 제도개선(정당/정부) 투쟁 병행, ②2014 임단투 공세적 추진, ③ 시

기집중 “공동요구 공동투쟁” 전개, ④ 조합원과 전국의 금속노동자가 함께하는 투쟁 전개

3) 2014년 임단투 목표 실현을 위한 10대 요구

① 생계비에 기초한 목표 임금 쟁취, ② 실노동시간 단축과 임금보전, ③ 시·일급제에서 

고정월급제 중심으로 기본급 전환, ④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기본급화, ⑤ 통상임금 범

위 확대와 고정화, ⑥ 임금조정 없는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환원, ⑦ 대체휴일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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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⑧ 교섭대표 노조 지위 및 교섭권 확보, ⑨ 단위노조 조직력과 투쟁력 강화, ⑩ 단

위노조 일상 활동 강화  

4) 2014년 투쟁 방향과 일정 : 제조연대 차원의 시기집중 공동요구 공동투쟁

- 2014년 투쟁일정은 제조연대 대표자회의 결정

- 일정 예시 : 

   ① 교섭준비및 요구안 작성 : 3. 31까지

      -창구단일화 절차가 필요한 노조는 교섭요구를 미리하고 절차 완료

   ② 교섭 요구안 제시및 교섭개시 : 4.10∼20일 까지

   ③ 집중 교섭기간 : 5. 31 까지

   ④ 노동쟁의 조정신청 기간 : 6.1 ∼5

   ⑤ 찬반투표일 : 6. 20∼23

   ⑥ 총파업 : 투쟁본부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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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5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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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간접고용
버스 민간

사업장수 2 4 5 26 6

임금인상률 임금체계 개편 통상임금
정규직 46.3 10.7 15.7 
간접고용 비정규직 50.0 6.3 3.1 
직접고용 비정규직 28.0 28.0 4.0 
공무직/무기계약직 22.2 16.7 5.6 

통상임금 문제 관련 공공운수노조 대응방향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1. 공공운수노조 통상임금 관련 현황

○ 소송 현황

- 43개 사업장(전체 교섭단위 8.2%)이 통상임금 소송 중(2013년 8월 기준). 버스 사업장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음. 

○ 2014년 임금협상 주요 쟁점 조사 결과

- 2014년 임금협상중 가장 주요한 쟁점을 묻는 질문에, 정규직의 경우 통상임금이라는 응

답이 꽤 높았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통상임금이라는 대답은 적은 편임.

○ 부문별 현황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일부 기관들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인건비 총액이 정부 지

침으로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범위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을 정부가 별도로 

인정해 줄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임.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 일부 기관의 경우 연봉제로 전환되거나 임금체계가 단순화

된 기관도 있지만 여전히 공무원과 유사하게 기본급보다 제수당이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가 

유지. 이번 대법판결에 따라 각종 수당, 경영평가 성과급/내부 성과급 중 최저 지급 비율, 

복지포인트 등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하는 항목 

중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을 포함시킴. 통상임

금 소송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이 총인건비에서는 제외되어 당해년도 인건비 예산을 잠식하

지 않게 되었음. 하지만 소송 없이 통상임금 범위를 조정하여 추가 인건비 소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없음.

- 대법원 판결 이후 사용자 측은 대부분 추가 지침을 기다리며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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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임금체계를 조정하려는 시도 등이 포착되고 있음.

• 비정규직 사업장

-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업장의 경우 임금체계가 매우 단순하고 정기상여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통상임금이 크게 쟁점이 되고 있지 않음.

• 민간 사업장

- 민간 사업장의 경우 대법원 판결 이후 신의칙 적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 속에 본격적인 

소송 돌입은 신중한 분위기이며 대체로 통상임금 범위 재산정과 이에 따른 추가 임금 규모

를 확인하는 상태임.

2. 대응 방향과 계획

통상임금 소송 문제는 임금문제만이 아니라 노동시간, 일자리 등이 연관된 사항이므로 단순

히 체불임금을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임금-노동조건을 바꾸는 임단협

과 연관된 문제. 따라서 통상임금 범위 재산정과 추가임금 지급 요구 및 이를 근거로 한 향

후 임금-노동조건 개정을 교섭( 및 투쟁)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적절

1) 통상임금 정상화

- 이번 기회에 통상임금 범위를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임금으로 정상화

- 사업장 차원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교섭/소송 진행

• △모든 사업장은 추가임금 규모를 우선 산출하고, △교섭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되, 

△사용자가 끝까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소송 돌입은 전술적으로 판단

- 연맹은 총연맹과 함께 법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침 개선 투쟁

2) 임금체계 개선

- 사용자들의 연봉제 도입, 성과급 확대 등 임금체계 개악 저지

- 임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생활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선

-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기본급 화 추진

*임금체계의 단순화 자체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음. 임금 수준 유지/개선과 임금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 통상임금 범위 변경으로 인해 기업 간 또는 기업 내부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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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 임금체계 개편 시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로 인한 수당 증액 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늘어나는 초과근무수당 등에 해당되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실노동시간 단축 실현

- 단축된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신규채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여, 

일자리 확대 + 노동강도 강화 반대 실현

-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노동시간 특례 업종 폐지/축소,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즉각적인 

포함 등을 정부/국회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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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6 :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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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응방향과 2014년 교섭방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 통상임금 대응방향

■ 대응 기조
○ 임금을 지키고, 단체협약을 지키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한 전면투쟁을 전개한다.

○ 개별 대응하면 다 무너진다. 공동요구를 만들고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 예상되는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며, 대안을 마련한다.

■ 대응활동

(1) 통상임금 판결 및 임금체계개편 관련 현장대응팀회의 구성

○ 구성 : 본조 + 지역본부 + 지부(특성별 2~3명) + 전문가 (임금 전문가 + 법률 전문

가)

○ 회의

  - 1차 회의 (1/25일) : 노동부 지침 대응방안, 통상임금 판결 대응방침 논의

  - 2차 회의 (2/ 3일) : 노동부 지침 쟁점 해설, 지부별 통상임금 분석과 유형별 지침 검토

  - 3차 회의 (2/14일) : 지부별 임금과 규정 분석, 단체협약 유형별 대응지침안 검토

  - 4차 회의 (3월 중순 예정) : 통상임금 요구안(초안) 검토

(2) 각 지부의 임금자료 총취합,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자료 : 각 지부별 단체협약, 임금 관련 노사합의서,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

○ 각 임금항목에 대한 지급규정과 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

○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임금인상 효과 분석

○ 각 임금항목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파악

○ 유형별로 각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

(3) 사용자측의 주장과 움직임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 사용자측의 주장과 논리 파악

○ 사용자측의 움직임 파악 (임금체계 개편, 성과급제, 연봉제 도입, 고연차 퇴출, 유연근무제 확대 등등)

○ 사용자측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임금체계 개편 관련 노동조합측의 대응방안 마련

  - 연봉제 및 성과급제가 병원에는 맞지 않는다는 논리 개발

○ 의료민영화와 성과급제, 연봉제 추진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확인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대

응투쟁과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을 연계하여 전개

(4) 2014년 임금요구안 및 근거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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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임금요구안 마련

○ 2014년 임금요구안 관련 근거자료 마련

○ 요구안 해설 자료집 제작

○ 교섭위원 교육자료 및 교섭논리 개발

(5) 법률 대응

○ 법률 자문가와 논의하여 법률대응 방안 마련

(6) 공동연대투쟁

○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공공병원 등 각 특성별로 공동대응책을 

준비하고, 전체가 함께하는 산별투쟁을 통해 임금 개악과 단체협약 개악 저지

○ 민주노총 및 노동계 차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분쇄 투쟁

○ 저임금 장시간 임금체계 개선과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 전개 

2. 2014년 교섭방침

■ 교섭기조
○ 2014년 교섭은 절대 개별 현장교섭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어느 한 병원에서 무너지면 

다른 병원으로 확산된다.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공

공병원 등 각 특성별로 공동대응책을 준비하고, 전체가 함께하는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통해 임금 개악과 단체협약 개악을 막아낸다. 

○ 임금동결, 단체협약 개악, 통상임금 대응, 임금체계 개편, 의료민영화 등에 맞서 강력한 

산별교섭·산별투쟁을 전개한다.

○ 4월 통상임금 정상화투쟁과 법개정투쟁, 공공기관 정상화 대응투쟁, 단협만료일, 단협 유

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2단계 교섭을 추진한다. 

   - 6월 이전 : 임금인상 + 의료민영화 중단 및 의료공공성 확보, 환자권리 확대, 환자안

전 및 의료서비스 질 강화 등의 요구 내걸고 교섭 

   - 7월 이후 : 단체협약 요구 포함하여 교섭

   - 단, 통상임금 교섭을 빨리 진척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이나, 선타결 의미가 있

는 사업장의 경우 지역본부 논의를 거치고 중앙투본회의 결정을 거쳐 통상임금 교섭

을 추진한다.

○ 모든 지부가 통일적인 요구를 내걸고 공동투쟁을 전개하면서 산별 투쟁규율을 사수한다.

■ 교섭 흐름
○ 2/18일~19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한다.

○ 2/26일 산별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 3월 산별교섭을 추진한다.

○ 3월 중하순 : 산별중앙교섭 상황을 보면서 산별교섭 불참병원에 대해 특성별교섭을 추진

한다. 

○ 산별중앙교섭 불참사업장의 경우 4월 중순 현장교섭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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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섭불참시 부당노동행위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강력한 현장투쟁을 통해 조기교섭

을 성사시킨다.

  ※ 현안문제 발생 사업장의 경우 지역본부와 논의를 거쳐 조직의 방침에 따라 현장교섭 

시기를 결정한다.

○ 6월 산별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 7월 이후 단체협약 요구를 제기하고 본격적인 임단협을 전개한다.

○ 9월~11월 시기집중 공동투쟁을 통해 타결한다. 

■ 통상임금 교섭 관련 기본 방침

○ 통상임금에 포함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 기존에 통상임금에 포함된 항목은 반드시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 기존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통상임금에 포함하고자 하는 항목은 정기성·일률

성·고정성 요건에 맞게 합의문구를 만들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 통상임금 항목이 줄어들거나,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한다.

○ 통상임금 포함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사용자측의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경우 어느 수준으

로 어떤 방식으로 완화하거나 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합원들과 분임토론을 바탕으

로 결정한다. 단, 지부별로 각자 판단하지 않고, 보건의료노조 전체 차원 혹은 특성별 

차원에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타 병원에 악영

향을 주는 타결방식 금지) 

○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노조와 합의를 거치도록 합의한다.

○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업장별로 방안을 마련하지 말고, 산별노조 

차원, 혹은 민주노총 차원의 기본방침과 원칙에 따른다.

○ 민주노총 차원의 법개정투쟁에 총력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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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7 :
 노재옥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수석부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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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8 :
 엄교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정책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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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적용관련 별도 회의록 】 - 2001. 12. 28

● 제 66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 / 제 73조(퇴직금) 

 1.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법원 판결에 따르되, 구 현대정공의 경우 판결이 나더라도 현행 기득권은 

3사제도개선위에서 합의시까지 유지한다.

 2.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판결이 나더라도 3사제도개선위 결과에 따른다.

【 2001단체협약 적용관련 별도 회의록 】 - 2001. 12. 28

 1. 단체협약 제66조, 제73조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범위는 법원 판결을 기초하여 

    3사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002년 1/4분기내에 결정한다.

 2. 97년 누락임금 소소건은 99년 단체협약 별도합의서 제3항을 준수하여 처리하되, 

    지급시기, 지급대상자, 변재기간은 2002년 임금협상시 논의, 결정한다.

【 2001년 단체교섭 별도 합의서 】 - 2001. 12. 28

 ● 2001년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1999, 8, 1부 당사로 합병된 구,현대정공(공작기계, 타공장 

전출자 포함) 소속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별도 합의 후 시행한다.

 1.임금체계 및 재수당 통합관련:3사 제도개선위에서 합의결정시까지 다음과 같이 

   유지한다.

 ①수당관련: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특근근무수당, 컨베어수당, 자격수당, 통합수당, 검사

원수당(QC), 야간교대근무금액, 목표달성포상금, 직무수당(기능장,품질명장)

 ②제도관련: 호봉제도, 심야할증방식(법적 3.5H + 0.5H), 승차권(유류티켓), 주‧유급(2시급 적용),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식, 토요일 야간 연장근로 할증율 

  (통근버스는 기관례대로 유지하며,3사 제도개선위의 결정에 따른다.)

 ③단협관련: 

  -.시업, 종업, 휴게시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 퇴직금(평균임금은 일시금과 성과금 포함)

 ④기타: 현장직 월급제를 시급제로 전환하는 문제,

통상임금 대표소송 관련 현대차지부 대응방향

엄교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정책기획실장)

1. 현자노조 임단협 합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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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임금교섭 별도 합의 ∐ 】 - 2002. 06. 28

 ● 통상임금 ‧ 평균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소송 관련

 통상임금, 평균임금 항목은 02년 임금협약기간인 2002. 4. 1부터 적용하고, 이에 대한 

 소송기간 및 임금 보전 기간중의 임금과 중도청산 퇴직금 소급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추가적용항목

  -.통상임금: 업무능률향상비, 고열수당, 개인연금

  -.평균임금: 가족수당, 중식대, 개인연금, 휴가비, 귀향비, 선물비

 2)소급기간

  -.통상임금 소급분: 96. 3. 1 - 02. 3. 31

  -.중도정산퇴직금: 02. 3. 31 이전 중도정산자 전원의 개별 중도정산기간

 3)소금금액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항목 추가적용에 따른 임금 증가분

    (기 평균임금 산정자 포함)

  -.중도정산퇴직금: 평균임금 항목 추가적용에 따른 퇴직금 증가분

  -.상기 1), 2)의 이자(년 5%) 계산기간: 해당임금 및 중도정산퇴직금의 당시 지급일-지급일까지

 4)지급시기

  -.2003년 1월말

  -.02. 4. 1 이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항목 추가적용에 따른 임금 및 중도정산퇴직금 

    소급분은 02년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한다.

 5) 선결 요건

  -.상기 1), 2)항은 개별 임금채권에 대한 소송에 따라 발생된 사안인 만큼 노사는 해당자 개인의 

본건에 대한 개별동의서를 제출을 전재로 상기의 사항을 준수, 이행키로 합의한다.

  -.성과금의 평균임금 산입여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시 본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

로 한다.

 6) 퇴직자의 정산 관련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재직자와 동일한 절차와 조건을 적용하여 지급하되 회사의 재정상황을 고

려하여 2003년 중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퇴직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통상임금, 평균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소송 관련

   -.구,자동차: 97.12.31 당시 재직자로 98.1.1이후 퇴직자

   -.구,써비스: 97.12.31 당시 재직자로 98.1.1이후 퇴직자

   -.구,정공: 97.12.31 당시 재직자로 98.8.1이후 퇴직자

  ②통상임금, 평균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소송 관련

   -.구,자동차: 96.3.1 이후 퇴직자(단, 96.3.1 이전 중도정산자의 중도정상퇴직금은 제외)

   -.구,써비스: 99.4.1 이후 당사 퇴직자

   -.구,정공: 99.8.1 이후 당사 퇴직자

    (단, 96.3.1 이전 중도정산자의 중도정상퇴직금은 제외)

         간장약, 돈육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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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단체협약 적용관련 별도 회의록 】 - 2003. 08. 11

 ● 제 70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 / 제 77조 (퇴직금) 관련

 1.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법원 판결에 따르되, 구 현대정공의 경우 판결이 나더라도 현행 기득권은 

3사제도개선위에서 합의시까지 유지한다.

 2. 통상임금‧평균임금은 판결이 나더라도 3사제도개선위 결과에 따른다.

 3. 현재 통상임금‧평균임금 범위외 퇴직금 소송과 관련하여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입 여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시 그 결과에 따른다.

【 2005년 단체협약 개정관련 별도 합의사항 】 - 2005. 09. 13

 ●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적용항목 조정건

   3사제도개선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 ‧ 평균임금 적용 항목을 조정하고, 그 이외의 항목

은 현재 진행중인 노동조합 대표소송 결과에 따라 대법원 판결 즉시 조정하되, 임금체계 개선을 위

한 노‧사간 별도합의 시점까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취지에 따라 기존의 적용항목을 유지한다.

【 2012년 임금교섭 별도 합의서 】 - 2012. 09. 05

 ● 통상임금 범위 관련

  노사는 통상임금 적용 항목과 관련하여 임금교섭 종료후 별도합의를 통해 직군별 대표인원을 확정

하여 대표소송을 진행하고, 회사는 대법원 최종확정 판결시 그 결과에 따라 전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확정된 판결문상의 기산일을 기즌으로 전직원에게 동일 지급하고, 기

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 적용항목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현 기준을 유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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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내용 비고

99년경
-  98퇴직자 협의회서 

   퇴직자들 중심으로 집단 개별소송 제기

통상임금, 평균임금(성과금포함여부가 관건) 

누락임금 청구소송

01년
-  8대집행부에서

   노동조합 차원의 대표소송 제기

통상임금, 평균임금(성과금포함여부가 관건) 

누락임금 청구 소송

02. 06. 28

- 상기 소송진행 중인 상태에서

-  02임금합의서 작성

●통상임금추가:업무능률향상비, 고열수당,  

                      개인연금

●평균임금추가: 가족수당, 중식대, 개인연

금, 휴가비, 귀향비, 선물비

- 10대 집행부 02년 노사합의 

- 통상임금 소급적용: 96.3.1-02.3.31

  (02.12.31지급:평균 110-150만원)

- 성과금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르기로...

03. 08.11
- 2003임,단협에서

- 3사 제도개선위 운영키로 합의

-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법원 판결에 따르되  

  구정공의 기득권은 3사제도개선위 합의까지  

  유효

-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판결나더라도 3사 

  제도개선위에 따른다

- 통상임금, 평균임금 범위와 퇴직금 소송과  

 관련 산입여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다

05. 09. 01
- 2005년 임단협에서

  3사 제도 통합 합의

- 통상/평균임금 산입여부 아닌 

  수당 통폐합 성격

- 단, 구 정공 기득권(성과금의 평균임금 포

함 등)은 퇴직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정리 됨.

06. 08. 24
통상임금: 개인연금보험 인정, 

          목표달성 장려금은 불인정
- 성과금 통상임금 불인정 - 대법원 패소

12. 09. 05 12년 단체교섭 조인식 -통상임금 범위확대관련 대표소송 진행 합의

12. 09. 26 통상임금 대표소송 실무협의 – 1차

12. 11. 07 통상임금 대표소송 실무협의 – 2차

12. 12. 07 통상임금 대표소송 실무협의 - 3차

12. 11. 14 26-2차 확대운영위 - 통상임금 소송관련 설명회 및 경과 보고

12. 11. 

26~

제26차 정기대의원대회

-통상임금 대의원 설명회(법률원)

-통상임금 대표소송 경비 적립금 전용 만장

일치 통과

구분 내역 비용 비고

1 변호사 수임료 60,000,000원 3심 기준

2 인지대 22,972,500원

3 송달료 95,700원

4 기타 예비비 16,931,800원

합계 100,000,000원

-통상임금 대표소송 예상비용

13. 02. 07 통상임금 대표소송 실무협의 - 4차

13. 02. 28 통상임금 대표소송 실무협의 - 5차

2.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대표소송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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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3. 05 통상임금 대표소송 소 제기

- 사건번호: 2013가합508519

- 원    고: 윤복근 외 22명

- 피    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몽구, 김충호, 윤갑한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제 42 민사부

(청구금액은 1인당 각 1천만원으로 하였으

며, 회사측으로 부터 임금자료 받은후 청구

금액 계산하여 추가 청구키로 함)

13. 05. 14 1차 변론기일 (14:00, 소법정 동관 367호)

13. 07. 22 2차 변론기일 (14:00, 소법정 동관 367호)

13. 09. 27 3차 변론기일(10:20, 민사법정 동관 562호) 1차-3차: 4대 집행부

13. 11. 29 4차 변론기일(11:10, 민사법정 동관 562호) 4차부터: 5대 집행부

13. 12.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상여금:인정,  -각종 후생복리비:불인정

14. 01. 10 5차 변론기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기일변경

(3/10일)

14.01.23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지침 발표

14.01.24 통상임금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금속노조-지부장 참석

14.02.06 통상임금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현자지부 단독-확대운영위 전원참석

14.01.07 통상임금 관련 선전 홍보 현수막35개, 노조소식/신문 시리즈 게제

3. 통상임금 범위 관련 합의

1) 합의서(2012. 09.05)

“노사는 통상임금 적용 항목과 관련하여 임금교섭 종료후 별도협의를 통해 직군별 대표인원

을 확정하여 대표소송을 진행하고, 회사는 대법원 최종확정 판결시 그 결과에 따라 전직원

에게 적용한다. 단, 임금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된 판결문상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전직

원에게 동일 적용하여 지급하고, 기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 적용항목은 대법원 확정판결

에도 불구하고 현 기준을 유지토록 한다.”

2) 합의서 관련 점검

 

타 사업장의 경우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데 비해 현대차의 

경우 대표소송을 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매우 의미 있는 합의이며, 합의서상 챙겨야 할 부분

에 대해 점검해 보면...

가. 신입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구분 없음: 향후 노사간 논란 대두

소송당시의 전 직원인지 최종 판결시의 전 직원인지 명확한 구분 없음.

소송당시의 전 직원으로 할 경우 소송이후 입사자의 경우 적용받지 못하며, 최종 판결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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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일 경우 소송 후 퇴직한 조합원의 경우 적용받지 못함.

이는 이후 퇴직자 및 신입사원에 대한 부분이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협의시 논의되어

야 됨.

나. 퇴직자 부문: 개별 집단소송 및 단체행동 예상

임권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송제기일 기준 3년이내 퇴직자에 대한 부분 정리되어 있

지 않음.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소송제기일 기준 3년 이내 퇴사자의 경우 개별 

집단소송을 진행하여야 됨.

2013년 퇴직자 간담회 통하여 개별 집단 소송 진행: 2014.2.5일 101명 소송 접수

다. 신입사원 부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적용 시점 문제 대두

소송 진행중 입사한 신입사원에 대한 적용부문 또한 명확한 정리 필요. 

라. 지연손해금 부문: 지연이자와 지연손해금 합의 내용 없음

‘1심 판결’로 전 직원 적용시 문제없으나 ‘대법원 판결시’이므로 지연이자는 상소이자율 연 

6%가 적용되나, 지연손해금은 고율을 적용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하게 되는데 적어도 1심판

결시부터는 연 20% 지연손해금이 발생됨.

일부 직군의 경우 지연손해금이 소송금액보다 많아질 수 있는 상황 발생될 수 있음.

지연손해금은 법원에서 소송당사자에게 붙이는 것이므로(피고가 원고에게 지급) 대표소송 

인자를 제외한 전체인원에 대해 지급토록 하려면 별도의 합의 필요함.

마. 기타

퇴직자, 신입사원, 지연손해금등 향후 소송 결과에 따른 다툼의 소지를 미리 없애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사 소송대리인 입회하에서 별도합의서 작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바. 판결시 기 확보된 통상임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지?

현재 합의서상 기 확보된 통상임금은 유지토록 한다고 되어 있어 문제는 없으나, 판결시 어

떤 항목이 통상임금은 맞지만 법적 한도를 넘어선 기 확보된 가산율(심야할증 350% 등)이 

높다면 그 금액을 공제할 수도 있어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음.

사. 기아차 대표소송 관련

현재 기아차는 집단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대표소송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음. 단지 받

는다면 상여금이 빠져 있으므로 상여금에 대한 대표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 됨. 상여금 

산입 청구로 1인 75,000 추가 거출 중.

※이후 확인결과 기아차는 상여금만 통상임금 대표소송 진행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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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상임금 투쟁 일정 및 실천계획

1) 기자회견(현대차지부의 입장)

 

 - 일시: 2014년 2월 6일 10시

 - 세부내용: 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에 대한 규탄

             지나친 자본 편들기, 구태 답습이다

             대법판결 왜곡 비판(근기법에 반하는 기준, 폐기가 마땅)

2) 향후 통상임금 범위 재정립 필요

 - 개별소송의 결과 반영

 - 노사정 사회적 공론화 과정

 - 국회 입법화 과정

 - 노.사 당사자간 협의 과정 등을 거쳐 구체화 할 일.

3) 구체적 문제점

 가. 고정성 판단기준: 전원합의체 판결을 왜곡

  - 현대자동차 사례를 염두에 둔 편협한 지침 폐기 촉구

  - 현대차 상여금 지급 세칙: 입사 후 15일 미만근무자, 실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자 지급

제외. 단, 퇴직자는 일할 계산 지급

  - 노사가 깊이 있게 고민하여 체결한 합의서가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기준을 

인정할 수 없으며, 회사가 스스로 개정 않을시 합법적 투쟁(2014년 단체교섭)으로 돌파

 나. 신의칙 적용 확대해석

  - 일반적인 요건+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묵시적 합의나 

관행까지 포함시킴.

  - 체불임금 청구 제한은 월권. 기소여부는 검찰의 몫임.

 다. 상반기 중 노사가 원만히 해결? 분쟁을 유도

  - 임,단협 돌입 이전에 협의하라는 건 일방적인 회사 편들기  

  - 법리적 논쟁이나 소송보다 임금체계 개편을 협의하라고 지도

 라. 직무/성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

  - 사용자에 유리한 편향적인 개편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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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자동차 지부의 대응 방안

 가. 사회적 연대투쟁 주도적 참여

  - 사회적 여론 조성을 위한 각종 연대기구 조직 및 참여

  - 미조직, 비정규직 등 소외계층의 조건이 더 불리. 사회적 역할 감수 

  사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1월 24일 기자회견 통해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

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부와 사법부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힘. 이경훈 현대차지부장: 

“기업이 앓는 소리하면 노동자에게 양보를 강요해도 되나?”,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원도 

정부도 모두 노동자를 버렸다”고 반발.

   정종환 한국지엠지부장: “외국기업을 옹호하고 자국 노동자를 무시하는 정부는 어느 나

라 정부인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및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산하조직에 대법원 전원합

의체 판결 이전 3년치 임금소급분에 대한 공문 또는 최고장을 사측에 발송하라고 지침 하

달.

 나. 법정투쟁

  - 기 진행 중인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및 체불임금 소송에 전력투구

  - 상여금의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 입증

  - 전 조합원 탄원 조직 및 사법정의 촉구 시위 등 

  - 국회 입법활동을 통한 재정립 촉구

 다. 단체교섭 투쟁 

  - 2014년 단체교섭 요구안 반영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필요한 조건 충족

    적용시점 및 체불임금 소급 요구

  - 현대/기아 및 계열사 연대투쟁 조직

  - 민주노총, 금속노조 투쟁지침 복무

 5) 투쟁계획(실천투쟁)

 

  가. 사회연대투쟁: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침 복무

  나. 법정투쟁 및 입법투쟁: 소송기일 예측, 국회 일정 참조

 

  다. 단체교섭 투쟁: 

  - 2월: 자료취합 및 논리개발

  - 3, 4월: 상집 수련회 ⇒ 지부 요구안 초안 마련(변호인단 참석) 

  - 4말 5초: 대대 ⇒ 요구안 확정

  - 5월~: 교섭 및 투쟁

 

 



- 66 -

금속노조 단체교섭 공동요구(안) - 논의 중

통상임금 범위확대 및 미지급 임금지급

［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 임금이란 노동력의 재생산비로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1.기본급, 2.제수당, 3.상여금 4,복리후생비, 5,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② 통상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되며,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도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③ 통상임금 산정시 월 소정 노동시간은 226시간(209시간,240시간 등 다양한 고

민 필요)

［상여금］

① 회사는 제00조 제0항의 통상임금에서 고정상여금을 제외한 임금(기준임금)의 

0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

다.

  라. 임금제도 개선

  - 2014년 2월 임금분과위 사업계획 및 일정 수립

  - 2014년 단체교섭 과정에 주요 쟁점사항 논의

  - 2015년 8/8 시범실시 혹은 조기도입 방향 수립시 안 제출

  - 2016년 전직군 완전월급제 실시(선진임금체계 도입여부 판단)

  마. 선전 홍보 및 교육 강화

  - 조합원 교육: 매일 350명씩 실시 

  - 현수막 제작 부착: 2월 6일 기자회견과 동시 

  - 노조신문 및 노조소식: 주1회 노조소식, 월2회 노조신문 기획시리즈

  - 대의원 및 현장위원 교육: 사업부 방문 및 집체교육

  바. 금속노조 통상임금 확대 적용 투쟁 계획

  - 2014년 3월 3일(월) 임시대대를 통하여 요구안 확정 예정

  - 요구안: 전원합의체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도지침에 대응하는 모범 요구안으로 금속노조 

공동 요구안과 사업장별 권고안 등 임대에 상정 예정

 ※ 현자지부는 지부상집 토론회와 임대를 통하여 세부 요구안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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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각종 복리후생비는 신규입사자의 경우 지급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지급

일 이전 퇴직하는 경우에도 재직일까지의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연중휴가(하기휴가)비］

① 휴가비로 전 조합원에게 (  ) 기준으로 산정한 (  )를  0월 0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입사자의 경우 지급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지급일 이전 퇴직하는 

경우에도 재직일까지의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통상임금 재산정 및 미지급 임금지급］

  ⇒ 기업별 지급여건을 감안하여 따라 권고안으로 처리할 예정

① 회사는 그간 잘못된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2014년 00월 

00일까지 지급한다.

② 대상기간은‘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3년 전인 201012월19일부터 단

체협약 갱신일 2014년 00월 00일까지다.

③ 지급대상은 2호의 임금 재정산 대상기간(201년 12월19일부터 2014년 00월 

00일) 내에 근무한 전체 조합원(퇴직자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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